
[별  12]

내판  규격  내용( 29 련)

1. 내판  규격

◀
150~180㎝

▶

  ▲

120
~
150㎝

  ▼

  ▲

120
~
150㎝

  ▼

  ▲

80㎝

  ▼

  ○ 께  재질: 3 리미  또는 4 리미  께  철판

  ○ 탕색: 청색

  ○ : 흰색

2. 내판  내용

  가. 낚시 지 역

림

1.  지역  「수질  수생태계 보 에 한 」 20 1항에 라 지

낚시 지 역 니다.

2. 낚시 지 역에 는 하천ㆍ호  수질  보 하  하여 「수질  수생태계 

보 에 한 」 20 1항에 라 낚시행 가  지 ,  

하여 낚시행  한 사람에게는 「수질  수생태계 보 에 한 」 

82 2항 1호에 라 300만원 하  과태료가 과 니  하는 

 없도록 협 하여 주시  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○ 시 ㆍ 수ㆍ 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○ 경찰

  나. 낚시 한 역



림

1.  지역  「수질  수생태계 보 에 한 」 20 1항에 라 지

낚시 한 역 니다.

2. 낚시 한 역에 는 하천ㆍ호  수질  보 하  하여 「수질  수생태계 

보 에 한 」 20 1항과 같   시행규  30 에 라 래  행

가 지 ,  할 경우 「수질  수생태계 보 에 한 」 

82 3항 2호에 라 100만원 하  과태료가 과 니  하는 

 없도록 협 하여 주시  랍니다.

래

  가. 낚시 늘에 끼워  사용하지 니하고 고  하  하여 ㆍ어

 등  지는 행

  나. 어  용한 낚시행  등 「낚시어 업 」에  낚시어 업  

하는 행

  다. 1 당 4  상  낚시  사용하는 행

  라. 1개  낚시 에 5개 상  낚시 늘  과 쳐  미끼로 지는 행

  마. 쓰레  리거나 취사행  하거나 화 실  닌 곳에  ㆍ 변  보

는 등 수질 염  킬 우려가 는 행

  . 고   하여 폭 ㆍ 리ㆍ어망 등  용하는 행

  사. 「수산 원보호령」에  포획 지행

  . 낚시로 한 수질 염  하  하여 그 에 시ㆍ ㆍ  례

로 하는 행

           월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○ 시 ㆍ 수ㆍ 청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 ○ 경찰

비고 : 2호사목  목  해당 는 내용  는 경우에만 는다.


